
� (사)� 한국조경학회

한국조경학회 회원님들께,

한국조경학회지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우수등재학술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.�

소중한 연구 결과를 한국조경학회지에 투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� 편집위원회 또한 회원님들의 제언을

학회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여기고 이를 학회지 발간에 반영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�

심사위원들께서 심사과정 중 제출된 원고의 특정 페이지,� 문구,� 혹은 문장에 대하여 수정요청 시 표기

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�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저명 국내외 저널에서 사용하고 있는

“줄번호”� 방법을 도입하기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�

1.� 한국조경학회지 투고 규정」� 5조 3)항 신설

기존

5.� 제출원고

1)� 원고는 A4용지 1/2장(600자)� 내외의 국문초록과 함께 온라인으로 투고한다.

2)� 투고자는 게재예정 심사결과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원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

여야 한다.� 이후의 최종원고를 게재확정 논문으로 인정한다.� 단,� 연구의 특성이나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

필요로 하는 경우 투고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,�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으나 해소된

후 즉시 최종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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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� 원고는 줄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� <신설,� 2023.� 7.1일 시행>�

2.� 투고규정 일부 변경안은 2023년 7월 1일 투고 원고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� � �

학회와 학회지에 대한 지속적인�관심과 더 많은 논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.�

감사합니다.

한국조경학회 편집위원장 이상우 배상

문의:� 한국조경학회 사무국(02-565-2055)


